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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4.  20.

 정선군조례 제2245호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중 고한읍 고한리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한리 일원, 종전의 사북리 중 사북리 산155-64, 산155-88, 산155-89, 산

155-90, 산155-93, 산155-95, 산155-96, 산155-97, 산155-98, 산155-99, 
산155-100, 산155-101, 산155-102, 산155-103, 산155-104, 산155-105, 산
155-106, 산155-109, 428-1, 428-3, 20필지(397,815㎡)편입

별표 중 사북읍 사북리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북리 일원, 종전의 사북리 중 사북리 산155-64, 산155-88, 산155-89, 산

155-90, 산155-93, 산155-95, 산155-96, 산155-97, 산155-98, 산155-99, 
산155-100, 산155-101, 산155-102, 산155-103, 산155-104, 산155-105, 산
155-106, 산155-109, 428-1, 428-3, 20필지(397,815㎡)제외

별표 중 여량면 유천리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천리 일원, 종전의 봉정리 중 491, 492, 492-1, 492-2, 492-3, 493, 493-1, 

493-2, 493-3, 493-4, 493-5, 493-6, 494, 499, 500, 501, 502, 503, 504, 
505-2, 506, 507, 508, 509, 510-1, 510-2, 510-3, 510-4, 510-5, 511, 
512-1, 512-2, 512-3,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0-1, 
521, 522, 523, 524-1, 524-2, 525, 526-1, 526-2, 527, 528-1, 528-2, 
528-3, 529, 530, 531, 531-1, 531-2,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0-1, 541, 542, 542-1, 543, 544, 545, 546, 547,547-1,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4-1, 554-2, 555-1, 555-2, 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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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 555-5, 555-6, 555-7, 555-8, 556, 557, 557-1, 558, 559, 559-1, 
559-2, 559-3, 559-4,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1, 571-2, 571-3, 산80, 산80-1, 산81, 산82, 산83, 산84, 산85, 산86, 산
87-1, 산88, 산88-1, 산89, 산89-1, 산89-2, 산89-3, 산89-4, 산90-1, 산
90-2, 산90-3, 산91, 산92, 산93-3, 산93-4, 산94, 산95, 산96, 산97, 산98, 
산99, 산100, 산101, 산012, 산103, 산104-1, 산104-2, 산105, 산106, 산107, 
산108, 산109, 158필지(2,429,026㎡)편입

       
별표 중 여량면 봉정리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봉정리 일원, 종전의 봉정리 중 491, 492, 492-1, 492-2, 492-3, 493,    

493-1, 493-2, 493-3, 493-4, 493-5, 493-6, 494, 499, 500, 501, 502, 
503, 504, 505-2, 506, 507, 508, 509, 510-1, 510-2, 510-3, 510-4, 
510-5, 511, 512-1, 512-2, 512-3,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0-1, 521, 522, 523, 524-1, 524-2, 525, 526-1, 526-2, 527, 
528-1, 528-2, 528-3, 529, 530, 531, 531-1, 531-2,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0-1, 541, 542, 542-1, 543, 544, 545, 546, 
547,547-1,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4-1, 554-2, 555-1, 
555-2, 555-3, 555-4, 555-5, 555-6, 555-7, 555-8, 556, 557, 557-1, 
558, 559, 559-1, 559-2, 559-3, 559-4,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1, 571-2, 571-3, 산80, 산80-1, 산81, 산82, 산83, 산
84, 산85, 산86, 산87-1, 산88, 산88-1, 산89, 산89-1, 산89-2, 산89-3, 산
89-4, 산90-1, 산90-2, 산90-3, 산91, 산92, 산93-3, 산93-4, 산94,  산95, 
산96, 산97, 산98, 산99, 산100, 산101, 산012, 산103, 산104-1, 산104-2, 산
105, 산106, 산107, 산108, 산109, 158필지(2,429,026㎡)제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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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제2조와 관련)
읍  면  명 리  명  칭 구  역

고  한  읍 고  한  리

고한리 일원,
종전의 사북리 중 사북리 산155-64, 산155-88, 산155-89, 산155-90,
산155-93, 산155-95, 산155-96, 산155-97, 산155-98, 산155-99,
산155-100, 산155-101, 산155-102, 산155-103, 산155-104, 산
155-105, 산155-106, 산155-109, 428-1, 428-3, 20필지(397,815㎡)
편입

사  북  읍

직  전  리 직전리 일원

사  북  리

사북리 일원,
종전의 사북리 중 사북리 산155-64, 산155-88, 산155-89, 산155-90,
산155-93, 산155-95, 산155-96, 산155-97, 산155-98, 산155-99,
산155-100, 산155-101, 산155-102, 산155-103, 산155-104, 산
155-105, 산155-106, 산155-109, 428-1, 428-3, 20필지(397,815㎡)
제외

여  량  면

여  량  리 여량리 일원

유  천  리

유천리 일원
종전의 봉정리 중 491, 492, 492-1, 492-2, 492-3, 493,
493-1, 493-2, 493-3, 493-4, 493-5, 493-6, 494, 499, 500, 501,
502, 503, 504, 505-2, 506, 507, 508, 509, 510-1, 510-2,
510-3, 510-4, 510-5, 511, 512-1, 512-2, 512-3,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0-1, 521, 522, 523, 524-1, 524-2,
525, 526-1, 526-2, 527, 528-1, 528-2, 528-3, 529, 530, 531,
531-1, 531-2,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0-1, 541, 542, 542-1, 543, 544, 545, 546, 547,547-1,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4-1, 554-2, 555-1, 555-2,
555-3, 555-4, 555-5, 555-6, 555-7, 555-8, 556, 557, 557-1,
558, 559, 559-1, 559-2, 559-3, 559-4,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1, 571-2, 571-3, 산80, 산
80-1, 산81, 산82, 산83, 산84, 산85, 산86, 산87-1, 산88, 산
88-1, 산89, 산89-1, 산89-2, 산89-3, 산89-4, 산90-1, 산90-2,
산90-3, 산91, 산92, 산93-3, 산93-4, 산94, 산95, 산96, 산
97, 산98, 산99, 산100, 산101, 산012, 산103, 산104-1, 산
104-2, 산105, 산106, 산107, 산108, 산109, 158필지(2,429,026㎡)
편입

구  절  리 구절리 일원
남  곡  리 남곡리 일원
고  양  리 고양리 일원

봉  정  리

봉정리 일원,
종전의 봉정리 중 491, 492, 492-1, 492-2, 492-3, 493,
493-1, 493-2, 493-3, 493-4, 493-5, 493-6, 494, 499, 500, 501,
502, 503, 504, 505-2, 506, 507, 508, 509, 510-1, 510-2,
510-3, 510-4, 510-5, 511, 512-1, 512-2, 512-3,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0-1, 521, 522, 523, 524-1, 524-2,
525, 526-1, 526-2, 527, 528-1, 528-2, 528-3, 529, 530, 531,
531-1, 531-2,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0-1, 541, 542, 542-1, 543, 544, 545, 546, 547,547-1,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4-1, 554-2, 555-1, 555-2,
555-3, 555-4, 555-5, 555-6, 555-7, 555-8, 556, 557, 557-1,
558, 559, 559-1, 559-2, 559-3, 559-4,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1, 571-2, 571-3, 산80, 산
80-1, 산81, 산82, 산83, 산84, 산85, 산86, 산87-1, 산88, 산
88-1, 산89, 산89-1, 산89-2, 산89-3, 산89-4, 산90-1, 산90-2,
산90-3, 산91, 산92, 산93-3, 산93-4, 산94, 산95, 산96, 산
97, 산98, 산99, 산100, 산101, 산012, 산103, 산104-1, 산
104-2, 산105, 산106, 산107, 산108, 산109, 158필지(2,429,026㎡)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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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이 유
 ○ 강원랜드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지구의 구획정리확정측량 결과 나타난 스키장

지구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지리적으로 이격되어있는 지역을 같은 행정
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조항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제4의2 제1

항․제2항”으로 개정함. (안 제1조)
 ○ 강원랜드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지구에 대한 구획정리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스키장 지구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함.
 ○ 여량면 봉정리 5반을 여량면 유천2리로 편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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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4.  20.

 정선군조례 제2246호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를 “「지방
자치법」 제4조의2의”로 한다. 

별표 여량면 유천2리 구역란 중 “지경, 양지마을”을 “지경, 양지마을, 외봉정” 으로 
하고, 같은 별표 여량면 봉정리 구역란 중 “본동, 새치, 발면, 외봉정”을 “본동, 새
치, 발면”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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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읍 면 명 리  명 이장정수 분구리명 구  역

여량면

여량리 5

여량1리

2리

3리

4리

5리

본동 일부, 노고마니, 하곡, 절골

본동 일부

본동 일부, 마산치

본동 일부, 고음동

가금동

유천리 3

유천1리

2리

3리

송천, 진평, 싸리골

지경, 양지마을, 외봉정

마평, 궁대, 괘재, 하가재

구절리 3

구절1리

2리

3리

중동 일부, 하절구, 자개, 떡갈밭

양지마을, 절골, 종양동

중동 일부, 사달

남곡리 1 남곡리 고사리, 앞시골, 되골, 북바위, 쇠골

고양리 1 고양리 임지동, 수무골, 삼가, 큰골, 고창골

봉정리 1 봉정리 본동, 새치, 발면

개 정 이 유
 ○ 여량면 봉정리 구역란 중 외봉정(봉정리 5반)을 봉정리에서 제외하고 유천2리

로 편입하도록 행정구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여량면 봉정리 구역란 중 외봉정을 봉정리 구역란에서 제외하고 유천2리 구역란

으로 편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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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4.  20.

 정선군조례 제2247호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
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로 한다.

  4. 「지방세기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
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재정법 시
행령」제88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한다. 

별지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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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담  당

확  인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금 지급일

직 급 성 명 구분
년도
납기

고지서
번  호

세 목 징수액 주  소 성  명

 ※ 1.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세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납기

부 과 자 (제보자)

세 목 구 분
발 굴

세 원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담  당

확  인
포상금 지급일

직 급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 1.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정발전, 세입증대 등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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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단위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숨  은

세  원

발  굴

소   계

미 등 기

탈루ㆍ은닉세  
원

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세정발전

세입증대

    상기 금액을「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
방세입징수포상금으로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첨부 : 1.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
         2.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정선군수  귀하 



제 240 호                  정   선   군   보 2011. 4. 20. (수요일)

- 10 -

개 정 이 유
 ○ 기존「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

로 분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상위법 및 지방세기본조
례제정안의 내용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에 징
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함.

주 요 내 용
 ○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대상 신설
    (안 제2조제1항제4호)  
 ○ 인용조문 명확화(안 제8조제2항)
 ○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춰 별지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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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4.  20.

 정선군조례 제2248호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
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정선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

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정선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
의 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그밖의 수익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 지방세 연구․홍보
3.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4. 그밖의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②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정선군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

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정선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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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
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
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
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
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세무회계과장
  2. 기금출납원: 세정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
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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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이 유
 ○「지방세기본법」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

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기금의 조성 재원(안 제3조)
 ○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5조)
 ○ 기금의 운용 심의(안 제6조)
 ○ 기금 회계공무원 지정(안 제7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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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4.  20.

 정선군조례 제2249호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 같
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정
차위반차량 등(사고차량, 고장차량, 방치차량 등을 포함한다)을 직접 이동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
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

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비용의 징수업무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의 대행법인 등이 군수가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
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대행법인 등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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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
는 제3조제1항의 소요비용 중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1~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구 분 

  대상차량

견인료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 1km마다)
비 고

승용자동차, 소형승합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20,000원 1,000원

중형승합 및 2.5톤 이상

6.5톤 미만 화물자동차
25,000원 1,500원

대형승합 및 6.5톤 이상

화물자동차
40,000원 2,500원

2. 보관료
  가.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 산정은 견인사무소 차량입고 시간부터 최초 1시간까지 

보관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한다.
  나. 보관료는 1일 12,000원(시간당 500원)으로 하되, 1회 최대보관료는1,000,000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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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소요비용납부고지서 납 부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주소 납  부

의무자

주소 납  부

의무자

주소

성명 성명 성명

견  인

일시

견  인

일시

견  인

일시

장소 장소 장소

소요비용

내    역

견인료 보관료
소요비용

내    역

견인료 보관료
소요비용

내    역

견인료 보관료

        원        원          원        원          원        원

납부기한 납부
장소 납부기한 납부

장소 납부기한 납부
장소

납부금액                   원 납부금액                   원 납부금액                   원

부과근거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

한 조례」제2조

년   월   일

정 선 군 수

부과근거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정선군수 귀하

부과근거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

한 조례」제2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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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이 유
 ○「도로교통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시가지의 불법 주정차, 무단방치 차량 등 교

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한 견인을 위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 위임규정에 따라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견인 및 보관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차량의 견인 및 견인 소요비용(안 제2조 및 제3조)
 ○ 대행비용의 지급(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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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4.  20.

 정선군조례 제2250호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급수장치”라 함은”을 ““급수장치”란”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급수
공사”라 함은”을 ““급수공사”란”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
은”을 ““흡수정 등의 장치”란”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을 
““특수가압시설”이란”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을 ““수도
사용자 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
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
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4조제2호 중 “영세주민”을 “주민”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3항 중 “설계수수료를”을 “설계수수료는” 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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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단지 내 상가의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 시
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
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상호 혼
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에 수도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
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계량기 분리설치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⑥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 주계량기만
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용급수장치를”을 “공용급수장치의”로 한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착공을 문서로 보고함과 동시에, 관급자재청구서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참석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대행업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개체”를 “교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②급수장치 중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
다)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서 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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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장치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선납하여야”를 “미리 납부하여야”로, “수급자중”을 “수급자 중”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비 선납금을”을 “공사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남거나 모자람이 있
을 때에는 이를 반납 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제15조제4항 중 “신구경별”을 “구경별”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부담으

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급수공사의 시행으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수도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중 검침이 용이한 곳으로 

정하며, 관리책임의 한계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이”로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정수판매)제3조와 관련하여 관할구역 이외에 급수하는 경우, 총괄원가 방식

에 의한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관내 평균 판매단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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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2항 중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을 “의무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매나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제1항 중 “구경별 정액료는”을 “구경별 기본요금은”으로,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간이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을 상수도와 같은 관로로 사용함에 따른 교차접속으
로 인하여 다른 수용가에게 수질사고 및 급수사고를 일으킬 수 있거나 수도 사용
량의 계량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

  ④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수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
수 등을 예방해야 하며, 건축물 멸실 및 말소시에 해당부서에서는 급수장치의 누
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도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구경별정액표에 의한 요금”을 “구경별 기본요금”으로, “각호의 1의”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구경별 정액료는”을 “구경별 기본요금은”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 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월15
㎥과 합산한 량보다 많을 경우에는”을 “월 15㎥ 이상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10㎥을 합산한 량보다 적을 
경우에는”을 “15㎥ 미만일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미만”을 “1
㎥ 미만”으로, “절상”을 “반올림”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
분의 요금에 남거나 모자람이 있을 때에는 반납 또는 추가징수 하거나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
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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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

한다.

제36조제1항 중 “구경별정액료를”을 “구경별 기본요금을”로, “100분의 5”를 ”100분
의 2”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예외로 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경별 정액료를”을 “구경별 기본요금을”로 한다.

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미납액이 있을 경우 당월분고지서에 미납액누계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납금”을 “납부금”으로, “종료
후”를 “종료 후”로 한다.

  ①군수는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 시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
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수수료는”을 “수
수료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별 월 사
용량이 10㎥ 이상인 경우는 10㎥을 경감하고, 10㎥ 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
요금만 부과한다. 단,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가정용에 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

2조에 따른 중증장애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제1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여 가구별 사용량 계측이 불가할 경우 가구

당 10㎥을 감면하여 공용계량기에 부과한다.
  ③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가정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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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는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만 적
용한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고지 부족분은 해당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감면한다.

  ⑥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 및 으뜸업소로 지정․
통보한 업소의 수도사용료는 업소 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 감면 사용료를 지원
할 경우 감면한다.

  ⑦「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하
여는 재난관리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수용가에 대하여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도사용료를 고지
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사실이 증
명된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수용가에게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적용한다.

  ⑩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수도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②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 되었거나, 수돗물의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군
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60일간 이를 유예할 수 
있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을 “지급액”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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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중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요
금을”을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을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의 제목 “구경별정액표”를 “구경별 기본요금”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정액금액” 
란을 “기본요금”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은 이 조례 공포 후 발행하는 최

초 정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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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업종별 사용량별 누진요율표

                                                      (용량 :㎥, 금액단위: 원)
구 분 사  용  량 단  가 비   고

가정용

1-20             500

21-40             850

41이상 1,400

일반용

1-50             960

51-100           1,230

101-300           1,580

301이상           2,630

욕탕1종

   1-200           1,000

201-300           1,210

301-500           1,540

501이상           2,010

욕탕2종

1-200           1,520

 201-300           2,160

301-500           3,120

501이상           4,650

정수판매 ㎥당 전년도 공기업결산 판매단가

[별표 3]
업 종 구 분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 가사용 급수

 ∘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노인회, 마을회관, 공중시설(화장실)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일반용 최종요율 적용)

욕탕1종  ∘ 공동탕, 가족탕 , 한증막, 비영업풀장

욕탕2종

 ∘ 사우나탕, 증기탕, 복합목욕탕, 영업용풀장

 ∘ 법령에 규정된 시설기준(연면적 830㎡이하, 욕실․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이

하)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 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

정수판매  ∘전년도 공기업결산 평균 판매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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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자

수용가번호 업    종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수용가 명

신청인 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내용

감면기간

감면사유

관계 공무원 확인

위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성  명 : ( 서 명 )

「정선군수도급수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서류: 입증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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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이 유
 ○ 현행 요금체계의 업종을 통합하고 업종별 요율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영세사

업자에 대한 상수도 요금 인하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일부감면, 연체가산금을 하향 조정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업종통합 : 현행 5개 업종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 4개 업종 (가정용, 일반용, 욕탕1종, 욕탕2종)

 ○ 영세사업자(월 1~300톤 사용업자)의 상수도 사용요율 하향조정
   - 변경된 요율 적용 시 월 1,350여 가구에 26.3% 인하효과 발생

 ○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상수도 사용량을 최대 10㎥ 감면 (안 제40조)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688가구 -> 연간 41,280천원 감면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521가구 -> 연간 31,260천원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 : 53가구 -> 연간 3,180천원 감면

 ○ 특별재난 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거주주민 사용료 감면(안 제40조)
   - 특별재난지역 : 재난관리 기간 동안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주민 : 사용료 50% 감면

 ○ 수도사용료 연체 가산금 하향조정 : 100분의5 -> 100분의2(안 제36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사용료 체납시 단수조치 유예근거 신설 (안 제43조)

 ○ 이의신청기간 연장 : 60일 -> 90일 (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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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4.  20.  

 정선군규칙 제1178호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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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정(1996. 04. 26 규칙 제0874호) 
개정(2003. 12. 26 규칙 제104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6조에 의거 공립어린이집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
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립어린이집위탁관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탁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법인의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4.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제3조(위탁운영자 선정) ①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신청서 접수일 7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고 일반주민이 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
야 한다. 게시공고 하고자 할 때는 1주일이상 군청, 읍면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소재지 
  2.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청자가 위탁예정시설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

하여 선정한다. 
  1. 사회복지법인 <개정 2003.12.26> 
  2. <삭제 2003.12.26> 
  3. 개인 
  4. 기타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수탁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수탁자선정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위탁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 계약) ①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공립어린이
집 위탁관리계약서[별표 1]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립어린이
집을 위탁운영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3조에 의해 선순위자를 선정하여 계
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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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삭제 2003.12.26>

제5조(위탁해제)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30일이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해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대보증인) ①군수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연대보증인으로 정선군에 주민등
록을 둔 자중 3만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2인을 두게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6>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연대보증각서[별표 2]를 계약시 첨부
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는「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가 제정

(2008.2.18)됨에 따라 폐지되어 이에 따른 시행규칙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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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4.  20.  

 정선군규칙 제1179호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여량면 유천2리 제1반 구역란 중 “유천2리 제1반”을 “유천2리 제1반, 종전 봉
정리 제5반”으로 한다.

별표 여량면 봉정리 제5반 구역란 중 “봉정리 제5반”을 “종전 봉정리 제6반”으로 한다.

별표 중 여량면 봉정리 제6반 명칭란 및 구역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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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정선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현     행 개     정

여량면

명 칭 구 역 명 칭 구 역

유천 2리 

″

″

제1반

제2반

제3반

유천 2리

″

″

제1반

제2반

제3반

유천 2리 

″

″

제1반

제2반

제3반

유천 2리

″

″

제1반, 종전 봉정리 제5반

제2반

제3반 

봉정리

″

″

″

″

″

제1반

제2반

제3반

제4반

제5반

제6반

봉정리

″

″

″

″

″

제1반

제2반

제3반

제4반

제5반

제6반

봉정리

″

″

″

″

제1반

제2반

제3반

제4반

제5반

<삭제>

봉정리

″

″

″

종전

제1반

제2반

제3반

제4반

봉정리 제6반

<삭제>

개 정 이 유
 ○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편의 위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소외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주 요 내 용
 ○ 여량면 유천2리 제1반 구역란에 종전 봉정리 제5반을 추가함
 ○ 여량면 봉정리 제5반 구역란을 종전 봉정리 제6반으로 하고 봉정리 제6반 명칭

란 및 구역란을 각각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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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공고 제2011-218호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조에 따라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
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정  선  군  수
2011.  4.  5.

아    래

   1. 공고기간 : 2011.4.05 ~ 2011.07.04
   2. 공고대상 : 정선프란치스꼬의집, 대철베드로의집
   3. 공고방법 : 정선군홈페이지(인터넷)

붙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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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인명 시설명 총계 지정후원금

비지정 후원금 집행내역 (후원물품 제외)

비고
소계

직접비 간접비 판공,
정보비

별도
기금등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장애인

원주카돌릭

사회복지

법인

정선프

란치스

꼬의집

117,518,016 36,831,784 80,686,232 60,322,170 75 20,364,062 25 　 　 　 　　

구    분 총계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수입내역 207,845,473  65,408,160  142,437,313 

사용내역 117,518,016 36,831,784  80,686,232 

잔    액 90,327,457 28,576,376 61,751,081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 시설정보

  ■ 시설명 : 정선프란치스꼬의집

  ■ 기  간 :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 시설장,담당자 : 시설장: OOO/ 담당자: OOO 
                    (☎ 562-1001/Fax   562-8664)

  ■ 후원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224-01-0***** , 예금주(정선프란치스꼬의집)
     신용협동조합, 04008-12-0*****, 예금주(정선프란치스꼬의집)

◆ 후원금 집행내역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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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인명 시설명 총계 지정
후원금

비지정 후원금 집행내역 (후원물품 제외)

비고

소계
직접비 간접비 판공

,정보비
별도

기금등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아동
원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대철

베드로의집
30,738,180 0 30,738,180 26,008,750 85 4,729,430 15 　 　 　 　 　

구    분 총계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수입내역 41,960,679 0  41,960,679  

사용내역 30,738,180 0  30,738,180  

잔    액 11,222,499 0 11,222,499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 시설정보

  ■ 시설명 :  대철베드로의집

  ■ 기  간 :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 시설장,담당자: 시설장: OOO/ 담당자: OOO 
     (☎ 563-1413/Fax   563-1413)

  ■ 후원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225-01-1***** , 예금주(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 후원금 집행내역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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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공고 제2011-224호

2011.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추가지원계획 공고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농업․농촌 발전
안정기금추가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4.  5.
정  선  군  수

 1. 지원규모 : 9,080백만원(군 전체)
 2. 지원대상 : 군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단체 등  
 3. 지원대상 사업
   가. 중앙 농림지원사업 외 사업
   나.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육성사업
   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역 특화품목(한우) 입식사업(2011.신규축사시설 우선지원)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2천만원, 단체 5천만원 이내
 5. 융자조건 : 연리 2.0%, 1년거치 2년균분 상환
 6. 한우입식사업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1. 04. 01 ~ 05. 10(40일간)
   나.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제1호서식) , 대출신청자료(제2호서식)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제5호서식)  등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농업축산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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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공고 제2011-233호

정선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공청회 개최 안내 및 열람공고

정선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정선군 도시계획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
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11. 04. 12.
정  선  군  수

1. 공청회 개최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
해 정선군기본계획으로 승인된 모평문화공원을「자연공원법」에 의한 병방산군립
공원 구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정선군기본계획 일부변경.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1년 4월 29일 (금) 14:00시
  나. 장   소 : 정선읍사무소 회의실 
 3. 정선군기본계획 일부변경 개요
  가. 모평문화공원 폐지
    ❍ 위 치 : 정선읍 광하리 16번지 일원
    ❍ 면 적 : 129,800㎡
 4.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1년 4월 12일 ~ 2011년 4월 26일 
  나. 열람장소 : 정선군 도시건축과
 5.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가. 공청회 당일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나. 공청회 개최 후 7일(2011.05.06)까지 정선군 도시건축과에 서면으로 제출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건축과(☎560-2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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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공고 제2011-239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1항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3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 우
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실시
2. 처분근거 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1항9호
3. 행정처분업소 및 처분내용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내    역

건강기능
식품일반
판매업

알로에
마임

함명희
정선읍 봉양리 

338-4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계속 휴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1항9호

영업소
폐  쇄

승희
식품

서양자 정선읍 봉양리 221

천제명
홍삼

김광복
고한읍 고한리 

104-35

청정선
영농조합

법인
황창주

정선읍 애산리 
592-9

4. 공고기간 : 2011. 04. 15. ~ 2011. 04. 30.까지(15일간)
5. 고지사항
    영업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정선군보건소 위생팀으로 서면 또는 구술
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내 의견을 제출치 않을 경우 처분사항
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하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소폐쇄의 행정처분을 시행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정선군보건소 위생팀(☎ 033-560-2747)

2011.  4. 13.
정  선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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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공고 제2011-243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  4. 14.
정  선  군  수

1. 노선지정(변경)내용

읍면 도로의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총연장

총연장(km) 주  요경과지
개발계획

지정(폐지․변경)사유
기점 종점 도로너비(m)

포장너비(m)

북평면 리도 북단선 북평208호
북평면북평리216-2

북평면북평리307
8(0.26) 숙암단임 5.0 4.0 도로포장

2.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북평면장)

3. 사업시행기간 : 2011.03 ～2011.06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물건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5.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 실음생략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정선군청 건설방재과 및 북평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도로의 노선지정도 및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건설방재과 및 북평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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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노선명 : 리도 북평 203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 (㎡) 성명 주 소 지분

1 북평면
숙암리 산69 임 72,694 930 국 산림청

2 북평면
숙암리 산70 임   1,091 197 국 산림청

계 73,78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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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선 지 정 도

북평면 리도208호

 연장 L=0.260㎞

 폭원 B=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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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공고 제2011-246호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입법예고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
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4.  18.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2. 입법취지
  ○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18조 및 제21조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없어 과
태료 징수가 어려운 실정임.

3.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
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서 보건
소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
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100 200 300

○보건소,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200 300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3-4000)에게 제출하
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정선군보건소(전화 560-2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사항
  ○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부.
  ○ 관계법령발췌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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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
다.

 1.「지역보건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2.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제3조(부과기준)「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
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  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정선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6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
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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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 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 별로 동일위반 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
다.

2. 개별기준

   

부   과   대   상 근  거  법  령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
을 행한 자

법제26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2.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
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법제26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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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
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
단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
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
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
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
면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다. [개정 99·2·8]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시행일 99·8·9]]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
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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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공고 제2011-247호

정선군 헌혈장려 조례 입법예고

「정선군 헌혈장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4.  18.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헌혈장려 조례
2. 입법취지
  ○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혈액은 아직 인

공적으로 만들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연간 약300만 명이 헌혈하여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자급

할 수 있으나, 2010년 헌혈인구는 2,514,699명으로 부족분은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계절적 영향,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유행, 말라리아 발생 등 환경
적 영향으로 혈액수급 현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이에 헌혈장려 조례를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헌혈에 대한 
인식전환 등 헌혈사업 활성화가 필요함.

3. 주요내용
  ○ 헌혈장려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 실시
  ○ 관내에서 헌혈하는 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 헌혈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 헌혈 및 관련정보 제공, 유공자 포상 등 실시로 헌혈사업 활성화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3-4000)에게 제출하
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정선군보건소(전화 560-2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사항
  ○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안)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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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
을 위한 헌혈 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헌혈 장려사업”이란 헌혈 권장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
한다.

 3.“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정선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장려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헌혈 장려 및 헌혈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헌혈
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
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및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 「정선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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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헌혈홍보활동) 군수는 주민들에게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9조(관련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혈액관리법

제4조(헌혈권장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대하여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헌혈권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
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
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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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공고 제2011-250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4.  15.
정  선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ㆍ납부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납세
편의 제고 및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안 제17조의2 신설) 
    -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

장당 3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87) 에게 제출하시고  기타 사
항은 세무회계과(전화 560-2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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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병기(倂記)되어 있는 경우에
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倂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
세를 우선 공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
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
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
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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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
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3.1.]]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
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
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

정하는 때
 ②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
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74조의2(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
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
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
하여 그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제12조(도세와 군세의 징수 순위) 지방세는 도세, 군세의 순서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 240 호                  정   선   군   보 2011. 4. 20. (수요일)

- 52 -

 정선군공고 제2011-251호

개인택시양수신청자 접수공고

  정선군 개인택시지부로부터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청에 따른 양수신청자 접수공고 
의뢰가 있어 개인택시를 양수 받고자 하는 기본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접수코자 아래
와 같이 공고하니 지정기일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4. 18.
정  선  군  수

1. 접수기간 :  2011. 4. 18~ 2011. 05. 03 (15일간)
2. 접수장소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3. 양도대상차량
   - 소 유 주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못골아파트 3동 304호
   - 차량번호 : 강원51바1064호
4. 접수대상 : 개인택시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 관내 거주자 중 다음 조건

을 갖춘 자임
 가. 양수 기본자격 대상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1) 운전경력
    가)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운전경력자
     - 접수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나) 자가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경력자
     - 접수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단, 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자 경력에 한함)
    다) 사업용 ,자가용 및 건설기계 운전경력 합산자
     - 접수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단, 자가용 경력은 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에 한하며, 그 경력을 1/2

로 환산적용,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시점부터 접수일까지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1),2),3) 항 
공통적용】

   2) 거주기간 등
    가) 공고일로부터 정선군 관내에서 과거 1년간 6개월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
    나) 공고일로부터 정선군 관내에서 주민등록상 과거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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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완화적용대상자(정선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
   1) 운전경력
    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건설기계 포함)
     - 접수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나)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자
     - 접수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단, 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자 경력에 한함)
    다) 사업용 및 자가용 운전경력 합산자
     - 접수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단, 자가용 화물, 건설기계경력은 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에 한하며, 

그 경력을 1/2로 환산적용,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운전시점부터 접
수일까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1),2),3)항 공통적용】

   2) 거주기간 등
    가) 공고일로부터 정선군 관내에서 과거 1년간 6개월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
    나) 공고일로부터 정선군 관내에서 주민등록상 과거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

는 자  
5. 접수 제외 대상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9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자 .
6. 구비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자가용경력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차량등록원부, 기타입증서류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원본지참)
7. 접수결과 조치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격요건 등)에 의

한 운수종사자의 요건 및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전
한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에서 제외합니다. 

 나. 접수된 신청자 명단은 개인택시정선군지부(☎592-2580)로 통보하게 되며, 개
인택시 양도자와 계약에 의하여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건축과(☎560-2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